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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관련 Q&A ◀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1. 하도급법상부당반품금지

Q어떤경우가하도급법상금지하고있는“부당

반품”에해당하는지?

A“부당반품”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

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책

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하도급법상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

음과같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행위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

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

는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반품하는행위

•원사업자의 원자재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이유로목적물을반품하는경우

2. 공사비일부를대물변제받기로한경우의법
위반여부

Q1) 갑(매출액1조원)이발주하는공사를을(화의

업체로서 화의전 매출액 6천억원)이 수급하되

전체공사비의40%를대물로결재받는조건으로공

사계약을체결할경우우월적지위를이용한불공정

거래행위에해당되는지?

2) 을이갑으로부터수급받은공사를40% 정도대물

로변제받기로하고하도급계약을체결한경우우월

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지?(단, 하도급업체의동의가충분히있고그렇게하

기를원하는경우임)

A질의내용에 의하면“갑”과“을”은 발주자와 원사

업자의 관계 이므로“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률(이하“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

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

사업자에게있다.


